
예    산    총    칙

회        계        별 세입·세출 예산 총액 일 시 차 입  한 도 액
(단위 : 천원)

[본예산]2007년도
* 제1조 : 2007 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7,519,542250,651,401총                    계
6,657,799221,926,642총괄일     반      회     계

861,74328,724,759특     별      회     계
861,74328,724,759총괄기    타  특  별  회  계
32,4951,083,177의료보호기금
3,000100,000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

49816,600당동지구토지구획정리
181,9466,064,877대야지구토지구획정리
47,7081,590,255당동2지구토지구획정리

332,91611,097,200당정지구토지구획정리
29,348978,251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

208,0506,935,016교통사업
772,583주택사업

25,704856,800기반시설
* 제2조 : 세입·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"세입·세출예산"과 같다
* 제3조 : 2007년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18,900,000천원으로 한다
* 제4조 : 일반회계 예비비는 3,928,887천원으로 한다
* 제5조 : 2007년도 계속비조서는 별첨과 같다.
* 제6조 : 다음경비에 부족이 생겼을 때는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상호 이용할 수 있다.
          ○ 인건비, 반환금기타, 지방채상환 원·리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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